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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

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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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 중견기업    

전문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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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단,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

■   (지원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

함)의 신규채용 

* ’18년 학위취득자부터 ’23.2월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23년 기준)

■ 지원규모

■  기엽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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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단, 최근 3개년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 제외

■   (지원인력)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기술애로, 기술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성과창출이 높은 이공계 연구교수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

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  기업·공공연·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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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금액)

구분 기술전문 경력인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별도 기준 없음

최대 지원한도 2,8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x 12개월

■ 문의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fomek.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사업지원실 (☎ 02-3275-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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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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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분야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비고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35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당 최대 2명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20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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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

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